
해상교통안전진단상 사업자의 안전대책 시행범위에 대한 고찰

- 예선을 중심으로

정재용*

*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

요 약 :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,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

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.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

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.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

찰하고자 한다.

핵심용어 : 해상교통안전진단, 항행위해요소, 안전대책, 시행주체, 예선

†교신저자 : 종신회원, jyjong@mm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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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

이 논문은 ㈜세일종합기술공사의 연구지원을 받은 

제주 한림항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일환으로 수행하

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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